
년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2023

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 고
공통적용 항목■ 점100

 ① 투자공정의 유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·
 

 · · 



 점20
• 재해율 통계 지역별 인 : 300

미만 확정통계 사용( )

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② 
 

 

점20

 ③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사업 참여 사업장 
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[ * 위험성평가 인정, ]
 ‘ ‘

점20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유효
기간 동안 융자금 신청 시 점수 
부여

 ④ 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영 제 조 제 조80 , 84 , 89 70 , 74「 , 제
조 또는 77 」 「법 제 조 제 항 및 시행규칙 85 1 제114

조」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· 필요한  
기계 기구 영 별표 또는 · ( 20)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·
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S

점15
• 투자설비 중 해당사항이 

있는 경우 점 적용15
 중복 해당시 합산하지 않음 ( )

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50⑤ 점5 •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
고용증가 사업장 ⑥ 
 

점5

• 신청일 전월말일 및 년전 기1
준으로 조회한 고용보험사업장 
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시 점수  
부여
예  ( ) 신청 시 ‘23.1.16. ’22.12.31. 
및 기준으로 조회‘21.12.31.

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⑦ 
해당 근로자 명당 점 최대 명 인정    ( 1 1 , 5 )

산재보상보험법 제 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 자57
점5

• 근로계약서 및 산재장해
보상금 지급확인서 제출 시 
점수 부여

 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
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

점5
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

할 수 있을 경우 인정

 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·⑨ 
 ‘

점5

계 점100

가점 지역특화사업 신청 및 참여 사업장( ) ■ 가점 점( ) 20

 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 자율 항목 →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 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( , 

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사업장 제외)
 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결정 불가‘23 ·※ 




